
■ 수도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08.1.3>
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(제41조 관련)

등 급 응 시 자 격

1급

1.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
상 실무에 종사한 자

2.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
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3.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
무에 종사한 자

4.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
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5.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
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6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
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
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7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
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
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2급

1.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
2.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
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3.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
무에 종사한 자

4.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
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5.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6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
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

7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
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
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3급

1.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
2.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
무에 종사한 자

3.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4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
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


